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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아( 2 6위), 한국( 2 7위), 중국( 3 1위)이다. 

1 9 9 3년까지 제1위를 고수하던 일본은 그 순위가

떨어지더니 2 0 0 2년에는 제3 0위까지 추락하였다.

미국을1 0 0으로 했을 때 일본은 5 4 , 3 4 7인 것이다.

일본의 지식재산권 제도의 역사는 1 8 8 4년의 상표

조례, 1885년의 전매특허 조례, 1899년의 저작권

법의 제정을 그 시초라고 할 수 있고 한편, 미국은

1 7 9 0년에 연방 특허법 및 연방 저작권법, 1870년

에 연방 상표법이제정되어있다. 따라서 일본은미

국에 비해 특허법에대해서는9 5년, 상표법에 대해

서는 1 4년, 저작권법에 대해서는1 0 9년 늦었다. 또

한 일본 지식재산권 제도는 기술개발분야에 있어

서 기본기술을 구미로부터 도입된 것이다. 

그 후 일본은 새로운기술 분야의출현, 보호해야

할 기술영역의 확대, 경제 활동의글로벌화등의 지

식재산권 제도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제

도 및 그 운용에 대한 개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

들은 항상 미국 등에 있어서의 제도·운용의 개정

동향을 지표로 하고 그것들을 배워서 개정하는 식

의 c atch - up 형태의 제도 정비였다.

예를 들면, ① 물질특허제도에 관해서는 미국은

1 7 9 0년 최초의 연방특허법에 있어 이미 채용하고

있던 것을 일본은 1 8 5년 후인 1 9 7 5년의 특허법 개

정에 의해 간신히도입했다. ② 특허출원에 대한 심

사제도에 관해서는 미국은 1 8 3 6년의 특허법 개정

에 의해 도입한 것임에 대해 일본은 5 2년 후의

1 8 8 8년의 특허조례에 의해 도입했다. ③서비스마

크의 보호를 위한 등록제도에 관해서는 미국은

1 9 4 6년 연방 상표법에의해 도입했는데 일본은4 5

년 후의 1 9 9 1년의 상표법개정에 의해 도입했다. ④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개정

에 관해서는 미국은 1 9 8 0년에 실시한데비해 일본

은 5년 후인 1 9 8 5년에 실시했다. ⑤ 반도체칩의 회

로배치를 보호하는 반도체 칩보호법에 관해서는

미국은 1 9 8 4년에 제정했으며, 일본은 1년 후의

1 9 8 5년에 제정했다. ⑥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기록

한 매체의 특허에 의한 보호에 관해서는 미국은

1 9 9 6년에 심사기준을 개정해서 보호를 시작했으

며 일본은 1년후인9 7년에심사기준을개정하였다.

이처럼 최근 일본의 c atch - up의 속도는 빨라지

고 있으나, 여전히 그 체질은 변하지 않았다. 미국

의 경우 제1차 세계대전, 대공항, 제2차 세계대전

을 거치면서 정부의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과

시장개입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었으며,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전반적인 정책

관과 맥을 같이 하여 왔다. 전후에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에 대한 요구는 약화되고 있었으나, 과학

기술분야에 정부의 역할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

이 지배적 당위론이었다. 이러한 당위론을 문서화

한 것이 바로 1 9 4 5년 Va n nevar Bu sh가 작성한

미국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보고서인 과학,

영원한 프론티어( S c ience, the Endless F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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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일본의 지식재산권 정책

정책동향

최근 일본은 소위「잃어버린 1 0년」을 회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식재산을 선택하여 고이즈미 총

리가 직접 진두지휘를 하여「지식재산전략본부」

(2003. 2. 26)를 설립하고, 「지식재산전략대강」

(2002.7.3), 「지식재산기본법」(2003.3), 「지식재

산의 창조, 보호, 활용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지식

재산전략계획)」(2003. 7. 8)을 책정하는 등 국가

전략으로서「지식재산입국」을 제시하는일련의 조

치들을 취하고 있다. 3 6 )

우리나라와 법과 제도가유사하고, 최근「지식재

산입국」을 내세우며 범국가적으로 지식재산권 드

라이브 정책을 펴고 있는 일본의 경험은 향후 우리

나라 지식재산전략 수립에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

된다. 전후의 일본은 기본기술을 도입하고 생산현

장의 땀과 고안에 의한 개량을 중시, 고품질의 제

품을 값싸게 생산,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패턴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었다 .

기업의 발전은 생산 시스템으로의 재투자를 가

능하게 하고, 고용을 안정화 하고, 고용의 안정화

는 노동자의 기술과 의식을 향상하고 점점 생산성

이 높아지는순환구조를 만들었다. 어떤 의미로전

후의 사회경제시스템 전체가 일본형 발전모델에

정확하게 들어맞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특

허제도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권리자의 입증부담

이 커다란 침해소송절차 등 후발주자( S e c on d

r u n ner )에게 비교적 유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3 7 )

그러나 이러한 c atch - up형 경제발전모델이 효

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1 9 8 0년대 1 9 9 0

년대 초반까지일 것이다. 국제경영개발 연구소

(IMD: 스위스 소재 : Int er nat ional Institut e

for Ma nag ement Develop ment )의 경쟁력 랭킹

에서 1 9 9 3년까지 제1위를 고수하던 일본은 그 순

위가 떨어지더니 2 0 0 2년에는 제3 0위까지 추락하

였다.

I M D가 2 0 0 2년 4월 2 9일에 발표한「세계 경제

력 연보 2 0 0 2년」에 의하면 일본의 경쟁력은 종합

순위 2 0위로 과거 최저이다. 순위는 경제운영성

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인프라스트럭쳐

구축의 4개 분야 3 1 4항목의 순위를 붙여 종합한

것으로 싱가폴( 5위), 홍콩( 9위), 대만( 2 4위), 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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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방 상표법이제정되어있다. 따라서 일본은미

국에 비해 특허법에대해서는9 5년, 상표법에 대해

서는 1 4년, 저작권법에 대해서는1 0 9년 늦었다. 또

한 일본 지식재산권 제도는 기술개발분야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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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및 그 운용에 대한 개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

들은 항상 미국 등에 있어서의 제도·운용의 개정

동향을 지표로 하고 그것들을 배워서 개정하는 식

의 c atch - up 형태의 제도 정비였다.

예를 들면, ① 물질특허제도에 관해서는 미국은

1 7 9 0년 최초의 연방특허법에 있어 이미 채용하고

있던 것을 일본은 1 8 5년 후인 1 9 7 5년의 특허법 개

정에 의해 간신히도입했다. ② 특허출원에 대한 심

사제도에 관해서는 미국은 1 8 3 6년의 특허법 개정

에 의해 도입한 것임에 대해 일본은 5 2년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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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5년 후인 1 9 8 5년에 실시했다. ⑤ 반도체칩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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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 9 8 4년에 제정했으며, 일본은 1년 후의

1 9 8 5년에 제정했다. ⑥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기록

한 매체의 특허에 의한 보호에 관해서는 미국은

1 9 9 6년에 심사기준을 개정해서 보호를 시작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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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커다란 침해소송절차 등 후발주자( S e c on d

r u n ner )에게 비교적 유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3 7 )

그러나 이러한 c atch - up형 경제발전모델이 효

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1 9 8 0년대 1 9 9 0

년대 초반까지일 것이다. 국제경영개발 연구소

(IMD: 스위스 소재 : Int er nat ional Institut e

for Ma nag ement Develop ment )의 경쟁력 랭킹

에서 1 9 9 3년까지 제1위를 고수하던 일본은 그 순

위가 떨어지더니 2 0 0 2년에는 제3 0위까지 추락하

였다.

I M D가 2 0 0 2년 4월 2 9일에 발표한「세계 경제

력 연보 2 0 0 2년」에 의하면 일본의 경쟁력은 종합

순위 2 0위로 과거 최저이다. 순위는 경제운영성

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인프라스트럭쳐

구축의 4개 분야 3 1 4항목의 순위를 붙여 종합한

것으로 싱가폴( 5위), 홍콩( 9위), 대만( 2 4위), 말레

IP Column 시론

36) MIP(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November 2004, Japan Transforms its IP System

37) 1 9 9 7년4월특허청장관의간담회인“2 1세기의지식재산권을생각하는간담회”의제안에기초하여일본특허청은1 9 9 8년, 1999년에권리자의입증부담을경감

하는등의법개정을하였다. MIP(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rperty),Nov.2004,P.53.“일본이IP System을개혁한다”

38) 동보고서에서부시는기업의연구개발을촉진시키는데연구개발비용의세액공제제도를도입하여야한다. 특허제도도개선할필요가있으며, 대기업의시장지

배를위해특허권남용을방지해야한다. 신기술창업자가정부연구비로개발한기술은개발자에게특허권을주고, 정부지원연구의특허실시권이주어진다. (서

정욱, 미국의과학기술정책사가주는교훈, 과학기술부, 1999, 9-10면)

법학박사 김주섭
현재 LG.Philips LCD 특허 업무 총괄
한양대학교 전자공학(학사)
Franklin Pierce Law Ctr(MIP 석사)
국민대학교 법학박사

일본 특허청은 2 0 0 3년 7월 8일 공표된「특허전략계획」의

실시를 통해서 심사대기 기간의 장기화 방지 및 심사기간 단축에

나서고 있다



February 2007 3 53 4 Invention & Patent 

1 4일 지식재산 전략회의(제4회)는 지식재산의 창

조, 보호, 활용과 인재육성의 4가지를큰 줄기로하

는“지식재산전략대강”을 발표하였다.4 1 ) 지식재산

전략회의에서 만들어진 전략대강은 총리의 주도하

에 만들어진 것으로 대강의 목적은「지식재산입

국」에 있다. 지식재산입국이란 지식재산을 토대로

제품 및 서비스의 고부가가치를 이루어 경제·사

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가를 만드는 것을 의미

한다. 

대강은 제1장에서 일본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분

석하고 있다. 첫번째는 일본의 산업경쟁력저하의

우려를지적하고있다. 두 번째로는지적 창조 사이

클 확립의 필요성을제시하고 있다. 세번째로는 경

쟁정책의 중요성과 표현의 자유중시를 제안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상기의 현상인식에 근거하여 지식

재산입국의 실현을 위해 지적창조 사이클의 각각

의 국면에서의 지식재산의「창조」, 「보호」, 「활용」

과 이들을지탱하는「인적기반의충실」이라는 4개

분야에 대한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장은 구체적 행동계획으로서 2 0 0 5년도를 목

표로 지식재산의「창조」, 「보호」, 「활용」과 이들을

지탱하는「인적 기반의 충실」에 대해 각 부·성별

추진과제와 실시목표, 기한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 말미에 지식재산입국의 형성에 관한 시책의

신속하고 중점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2 0 0 3년

을 목표로「지식재산 전략본부」의 설치, 「지식재산

전략계획」의 책정을 내용으로 하는「지식재산 기

본법4 2 )」제정에 대해 규정하고있다. 

일본특허청의전략

2 0 0 2년 7월 지식재산 전략회의에서 지식재산

전략대강이 보고되었다. 이 대강은 지적창조 사이

클의 확립을 통해서「지식재산입국」의 실현을 향

한 정부의 기본적인 구상이며, 이른바 P ro -

Pat ent 정책에 의한 가일층 추진을 목적으로하는

것이다.

2 0 0 2년 1 1월에 동 대강에 의해 제정된 지식재산

기본법에 있어서도 국가가 발명 등의 지식재산에

대해서「소정 절차의 신속하고 정확한 실시를 가능

하게 하는 심사체제정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한다」고 규정하고있다.4 3 )

한편, 근년의 특허출원 건수의 증가 등에 수반하

는 심사청구 건수의 증가에 부가하여 심사청구기

간의 단축에 의한 일시적인 심사청구 건수의 증가

가 예상되고 있다. 그 결과, 심사착수를 기다리고

있는 출원(이른바 체화)이급증하고 이것에 비례하

여 심사착수의 대기기간이 장기화하는 것이 우려

되며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2 0 0 8

년에는4 0개월에 달하고 2 0 1 3년에는 6 0개월을 넘

을 것으로 예상하고있다.4 4 )

이러한 상황을 고려, 지식재산 전략대강에서는

우선「2 0 0 2년도 중으로 심사청구기간의 단축에

수반하는 심사청구 건수의 급증이 예상되는 2 0 0 5

년도까지의 계획을 책정함」과 아울러「2 0 0 2년도

이후, 그 실시 등을 통해서심사의정확성을유지하

면서 심사 기간의 장기화를 막고 단축화를향한 조

치를 추진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2 0 0 6년도

이후에 대해서는「세계최고 수준의 신속·정확한

심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새로운 효율화를 꾀

하면서, 심사체제정비에 노력하는것」이라고되어

있다.

이에 일본 특허청은 2 0 0 3년 7월 8일 공표된「특

허전략계획」의 실시를 통해서 심사대기 기간의 장

기화 방지 및 심사기간단축에 나서고 있다. 

t ier )이다. 비록 일부의 반대가 있었지만, 루즈벨

트 대통령의 요구로 과학연구 개발국( O f f ice of

S c ient i nc Research and Develop ment )의 책

임자였던부시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전후 미국 과

학기술정책의 기조가 되었다.3 8 )

이에 일본에서는 1 9 9 5년에「과학기술기본법」

이 제정되고 1 9 9 6년에「과학기술기본계획」이 책

정되었다. 부시리포트에 비해 5 0년 늦은 것이다.

또 미국에서는 1 9 7 9년에 C at er 대통령에 의해

「산업기술혁신 정책에 관한 대통령 교서」가 의회

에 대해 송부되었다. 동 교서에 있어서 세계의 주

요 공업국이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상의 우위를 쌓

아 올리려고 노력하고있는 것은 미국에 대한 도전

이며 미국은 경쟁력과 기업이 정신을 향상시키는

독자적인정책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고 그 구체적

조치의 하나로서「특허제도의 강화」를 행할 것으

로 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설립한 산

업경쟁력위원회(위원장: 휴렛팩커드 사장 존영)의

보고서(영리포트)가 1 9 8 5년에 공표되었다. 이 보

고서는 미국의 기술력이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 급

속히 우위성을상실하고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

명하고 과학기술의 진흥에 가세하여 미국 지식재

산의 국내외에 있어서의 보호강화를 권고하고 있

다. 미국은 그 후 현재까지 특허권 강화정책을 실

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산업경쟁력의 향상에 성

공하고 있다.

이에 일본도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일부 지식재

산권에관한 항목이 포함되고있었으나, 미국의 영

리포트 등과 같이 국가적으로 지식재산의 보호 ·

활용에 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망라하여 검토한

적은 2 0 0 2년「지식재산전략대강」의 공표 이전에

는 없었다. 영리포트가 발표된 후 근 2 0년 동안 국

가전략으로서의 지식재산권 정책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지식재산전략회의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경제의 활성화라

는 관점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을 인지하여 2 0 0 2년 2월 4일 제1 5 4회 국회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시정방침연설에서“연구활동 및

창조활동의 성과를지식재산으로서 전략적으로 보

호·활용하여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국가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지식재

산전략회의」를 창설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력히 추

진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3 9 )

이에 따라 2 0 0 2년 2월 2 5일 내각총리대신 결재

에 의해 지식재산전략회의가 구성되었다.4 0 ) 동 회

의는 내각총리대신, 내각관방장관, 경제재정정책

담당, 정보통신기술( I T )담당대신, 과학기술정책담

당대신, 총무대신, 법무대신, 문부과학대신, 후생

노동대신, 농림수산대신 및 경제산업대신 및 민간

의 전문인 1 1명으로 구성하고 내각총리대신이 개

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0 0 2년 3월 2 0일 최초회의부터 6월 1 4일 4회

의 본회의를 개최하여2 0 0 5년까지 관계 생·청이

다루어야할 구체적행동계획등을 포함한“지식재

산전략대강”을 작성할 것을 결정하였고, 동년 6월

IP Column 시론 지식재산권에 관한 주요 국가의 정책 동향

39)  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지식재산정책심포지움, 지식재산포럼

황정수광, 일본의지적재산전략본부의역할과발전

2005.10.27 한중일국제공동IP 심포지움,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권연구센터

40) 일본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 경제활성화의관점에서지식재산권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다. 이를위해지식재산전략을조속히수립하고, 이를추진하기위해

동회의를개최한다.

41) 소지황, 지적재산전략대강과지적재산기본법, 대한변리사회역, 2003

42) 총4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1장(제1조-제1 1조)은총칙으로동법의제정목적, 정의규정, 기본이념, 국가등의책임등에대해규정하고있다. 제2장(제1 2조-

제2 2조)은지식재산을통해국가경쟁력을강화시키는것에대한원론적당위규정을나열하고있다. 제3장(제2 3조)지식재산전략본부가추진해야하는“지식재산

의창조, 보호및활용에관한추진계획”에대해규정하고있다. 제4장(제2 4조-제3 3조) 지식재산전략본부의조직과사무에대해규정하였다.

43) 일본지식재산기본법제1 4조제1항.

44) 일본특허청, 특허전략계획, 2003. 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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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일 지식재산 전략회의(제4회)는 지식재산의 창

조, 보호, 활용과 인재육성의 4가지를큰 줄기로하

는“지식재산전략대강”을 발표하였다.4 1 ) 지식재산

전략회의에서 만들어진 전략대강은 총리의 주도하

에 만들어진 것으로 대강의 목적은「지식재산입

국」에 있다. 지식재산입국이란 지식재산을 토대로

제품 및 서비스의 고부가가치를 이루어 경제·사

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가를 만드는 것을 의미

한다. 

대강은 제1장에서 일본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분

석하고 있다. 첫번째는 일본의 산업경쟁력저하의

우려를지적하고있다. 두 번째로는지적 창조 사이

클 확립의 필요성을제시하고 있다. 세번째로는 경

쟁정책의 중요성과 표현의 자유중시를 제안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상기의 현상인식에 근거하여 지식

재산입국의 실현을 위해 지적창조 사이클의 각각

의 국면에서의 지식재산의「창조」, 「보호」, 「활용」

과 이들을지탱하는「인적기반의충실」이라는 4개

분야에 대한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장은 구체적 행동계획으로서 2 0 0 5년도를 목

표로 지식재산의「창조」, 「보호」, 「활용」과 이들을

지탱하는「인적 기반의 충실」에 대해 각 부·성별

추진과제와 실시목표, 기한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 말미에 지식재산입국의 형성에 관한 시책의

신속하고 중점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2 0 0 3년

을 목표로「지식재산 전략본부」의 설치, 「지식재산

전략계획」의 책정을 내용으로 하는「지식재산 기

본법4 2 )」제정에 대해 규정하고있다. 

일본특허청의전략

2 0 0 2년 7월 지식재산 전략회의에서 지식재산

전략대강이 보고되었다. 이 대강은 지적창조 사이

클의 확립을 통해서「지식재산입국」의 실현을 향

한 정부의 기본적인 구상이며, 이른바 P ro -

Pat ent 정책에 의한 가일층 추진을 목적으로하는

것이다.

2 0 0 2년 1 1월에 동 대강에 의해 제정된 지식재산

기본법에 있어서도 국가가 발명 등의 지식재산에

대해서「소정 절차의 신속하고 정확한 실시를 가능

하게 하는 심사체제정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한다」고 규정하고있다.4 3 )

한편, 근년의 특허출원 건수의 증가 등에 수반하

는 심사청구 건수의 증가에 부가하여 심사청구기

간의 단축에 의한 일시적인 심사청구 건수의 증가

가 예상되고 있다. 그 결과, 심사착수를 기다리고

있는 출원(이른바 체화)이급증하고 이것에 비례하

여 심사착수의 대기기간이 장기화하는 것이 우려

되며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2 0 0 8

년에는4 0개월에 달하고 2 0 1 3년에는 6 0개월을 넘

을 것으로 예상하고있다.4 4 )

이러한 상황을 고려, 지식재산 전략대강에서는

우선「2 0 0 2년도 중으로 심사청구기간의 단축에

수반하는 심사청구 건수의 급증이 예상되는 2 0 0 5

년도까지의 계획을 책정함」과 아울러「2 0 0 2년도

이후, 그 실시 등을 통해서심사의정확성을유지하

면서 심사 기간의 장기화를 막고 단축화를향한 조

치를 추진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2 0 0 6년도

이후에 대해서는「세계최고 수준의 신속·정확한

심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새로운 효율화를 꾀

하면서, 심사체제정비에 노력하는것」이라고되어

있다.

이에 일본 특허청은 2 0 0 3년 7월 8일 공표된「특

허전략계획」의 실시를 통해서 심사대기 기간의 장

기화 방지 및 심사기간단축에 나서고 있다. 

t ier )이다. 비록 일부의 반대가 있었지만, 루즈벨

트 대통령의 요구로 과학연구 개발국( O f f ice of

S c ient i nc Research and Develop ment )의 책

임자였던부시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전후 미국 과

학기술정책의 기조가 되었다.3 8 )

이에 일본에서는 1 9 9 5년에「과학기술기본법」

이 제정되고 1 9 9 6년에「과학기술기본계획」이 책

정되었다. 부시리포트에 비해 5 0년 늦은 것이다.

또 미국에서는 1 9 7 9년에 C at er 대통령에 의해

「산업기술혁신 정책에 관한 대통령 교서」가 의회

에 대해 송부되었다. 동 교서에 있어서 세계의 주

요 공업국이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상의 우위를 쌓

아 올리려고 노력하고있는 것은 미국에 대한 도전

이며 미국은 경쟁력과 기업이 정신을 향상시키는

독자적인정책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고 그 구체적

조치의 하나로서「특허제도의 강화」를 행할 것으

로 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설립한 산

업경쟁력위원회(위원장: 휴렛팩커드 사장 존영)의

보고서(영리포트)가 1 9 8 5년에 공표되었다. 이 보

고서는 미국의 기술력이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 급

속히 우위성을상실하고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

명하고 과학기술의 진흥에 가세하여 미국 지식재

산의 국내외에 있어서의 보호강화를 권고하고 있

다. 미국은 그 후 현재까지 특허권 강화정책을 실

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산업경쟁력의 향상에 성

공하고 있다.

이에 일본도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일부 지식재

산권에관한 항목이 포함되고있었으나, 미국의 영

리포트 등과 같이 국가적으로 지식재산의 보호 ·

활용에 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망라하여 검토한

적은 2 0 0 2년「지식재산전략대강」의 공표 이전에

는 없었다. 영리포트가 발표된 후 근 2 0년 동안 국

가전략으로서의 지식재산권 정책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지식재산전략회의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경제의 활성화라

는 관점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을 인지하여 2 0 0 2년 2월 4일 제1 5 4회 국회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시정방침연설에서“연구활동 및

창조활동의 성과를지식재산으로서 전략적으로 보

호·활용하여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국가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지식재

산전략회의」를 창설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력히 추

진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3 9 )

이에 따라 2 0 0 2년 2월 2 5일 내각총리대신 결재

에 의해 지식재산전략회의가 구성되었다.4 0 ) 동 회

의는 내각총리대신, 내각관방장관, 경제재정정책

담당, 정보통신기술( I T )담당대신, 과학기술정책담

당대신, 총무대신, 법무대신, 문부과학대신, 후생

노동대신, 농림수산대신 및 경제산업대신 및 민간

의 전문인 1 1명으로 구성하고 내각총리대신이 개

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0 0 2년 3월 2 0일 최초회의부터 6월 1 4일 4회

의 본회의를 개최하여2 0 0 5년까지 관계 생·청이

다루어야할 구체적행동계획등을 포함한“지식재

산전략대강”을 작성할 것을 결정하였고, 동년 6월

IP Column 시론 지식재산권에 관한 주요 국가의 정책 동향

39)  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지식재산정책심포지움, 지식재산포럼

황정수광, 일본의지적재산전략본부의역할과발전

2005.10.27 한중일국제공동IP 심포지움,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권연구센터

40) 일본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 경제활성화의관점에서지식재산권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다. 이를위해지식재산전략을조속히수립하고, 이를추진하기위해

동회의를개최한다.

41) 소지황, 지적재산전략대강과지적재산기본법, 대한변리사회역,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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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본지식재산기본법제1 4조제1항.

44) 일본특허청, 특허전략계획, 2003. 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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